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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록 3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및 평생교육기관 유형

총 경력기간 × 100% 총 경력기간 × 80%

총 경력기간 ×시간통상근로시간

주당근무강의시간
× 100% 총 경력기간 ×시간통상근로시간

주당근무강의시간
× 80%

총 경력기간 × 100%

-

총 경력기간 주당 강의시간× * × 10%

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관련과목 강의시간에 한함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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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록 4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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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록 5 외국학위 소지자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참고( )




